
 소송 비용(1만 원)을 납부해야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확정됩니다. 입금자
명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금해주세요.* 

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

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및 '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단'은 후
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을 구성하고 국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
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.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우려하는 모
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 (2023. 8. 7.(월)까지)

* 표시는 필수사항임
1. 성명 (법적 이름)*

2. 주소 (주민등록상 주소)* 예) 서울 XX구 OOO로 46, YY아파트 101동 101호

3.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(6자리로 표기)* 예) 880528

4. 연락처(휴대전화번호)* 예) 010-1234-1234

5. 이메일(선택사항) 

6. 직업*
□ 어업 관련 종사자 (양식업, 어부, 해녀, 횟집 등 경영자/종사자, 해양 스
포츠 강사, 선박 승무원 등)
□ 기타(일반 시민 등)

7.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직접 겪었거나 겪고 있는 피해사례가 
있다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 추후 변호인단의 변론과정에 참고할 예정입
니다.

* 납부 계좌 : 농협은행 317-0013-1351-41(예금주: 법무법인 자연)
* 입금자명 : 본인이름(단체, 개인)(예: 김민주(민변))
 예, 확인하였습니다.     (서 명)



위임계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
[위임 계약서]

- 위임인: 청구인
- 수임인: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'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헌법소원 소송 
대리인단(단장 김영희 변호사 등)'
-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헌법소원을 함에 있어 청구인(이하 ‘위임인’)은 민주
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'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소송 대리인단' 소속 
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와 같이 위임한다.

제1조(위임사무) 위임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결정에 이를 때
까지 소송대리사무를 수임인에게 위임하고, 수임인은 위임인의 위임 취지에 따라 
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한다.

제2조(소송비용 및 착수보수)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본 소송위임장 작성과 동시에 
소송비용 및 착수보수로 금 일만원 (￦ 10,000원, 부가가치세 포함)을 지급한다.

제3조(수권사항) 모든 소송행위 및 필요한 입증자료 수집과 관련된 행위

제4조(인장조각) 수임인이 위임계약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, 수임인은 위임인 또는 
당사자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제5조(비밀유지) 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위임인의 모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, 
업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위임인의 동의 
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.

 위 위임계약 내용에 동의합니다.     (서 명)

[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]

○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(핸드폰, 이메일), 주소 등 
위 작성사항 일체
○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소송 진행
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: 판결 확정 시로부터 6개월

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.     (서 명)


